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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 토    보   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 2일

3. 제안 이유

○ 투자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

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

심의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투자유치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5조)

   -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
 ○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3조④항)

   - 종전 2016년 12월 31일 ⇒ 개정 2021년 12월 31일 

 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투자

유치 불리지역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 존속

기한을 연장하고, 결산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



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

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○ 다만, 관련 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기금출연 현황과 사용내역 

등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해야 할 것임.


